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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해양사고현황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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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해양사고 현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승인된 일반통계 : 승인번호 제123020호(1976.8.26)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작성방법

○ 작성방식 : 해양안전심판원 內 “해양사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양사고 집계

○ 작성체계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총괄·통계생성·관리)

○ 작성 항목

- 해양사고 발생기준 : 사고유형, 사고시각, 선박명, 선박용도, 선박 총톤수, 인명피해, 사

고위치 등

- 해양사고 재결기준 : 사고원인, 해양사고관련자 해기사 면허종류 및 징계내용 등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1월 1일~12월 31일)

○ 공표주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3월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업무처리절차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사고 자료 입력 후 통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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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연혁

□ 최초개발시기 : 1963년

□ 개발 배경

○ 국내외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는 정부 공식

통계로서 해양수산안전업무 수행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 변경 이력

○ 1976. 8. 26. 통계작성 승인

○ 1981. 9. 15.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양식 변경 및 추가)

<변경전>
ㅇ양식변경
-해난심판처리상황 : 해난심판처리사항
-해난사고 종류별 선종별 현황(발생분)
-해난사고 선박톤수별 현황(재결분)
-해난사고 원인별 현황(재결분)
-해난사고 징계별 현황
-해난사고 해기원 현황(재결분)
-해난사고 인명피해 현황(발생분) :

해난사고 종류별 인명피해별
현황(발생분)

<변경후>
ㅇ양식변경
-해난심판처리상황 : 전년월의 이월사항 및 당월사항 추가
-해난사고 종류별 선종별 현황 : 종류별 사항과 복합적으로 기록
-해난사고 선박톤수별 현황 : 선종별 사항과 복합적으로 기록
-해난사고 원인별 현황 : 선종별 사항과 복합적으로 기록
-해난사고 징계별 현황 : 제2심의 징계사항 추가
-해난사고 해기원 현황 : 면허등급별 합계란을 추가하고

무면허난 삭제
-해난사고 인명피해 현황 : 인명피해 사항은 사망, 실종,

부상등으로 분류

ㅇ양식추가
-해난사고 연령별, 학력별, 승선경력별, 시간별, 외국선박과의

현황(재결분)
<변경사유>
ㅇ누계로 표시됨으로 이월사항 및 당월의 상황을 함께 파악하기 위한 것임
ㅇ종류별을 선종별로 파악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기록
ㅇ제2심의징계사항이 통계로서 작성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추가
ㅇ면허등급별 합계를 파악 위해 추가하고 무면허는 징계별 사항에 권고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삭제
ㅇ인명피해 사항을 사망, 실종, 부상 등의 종류별로 파악코자함
ㅇ연령별, 학력별, 승선경력별, 시간별, 외국선박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 1985. 12. 11.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

<변경전>
ㅇ보고기관수 : 3개지방 해난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ㅇ보고양식 해기원 직명
-항해사(갑종, 을종, 병종)
-통신사(갑종, 을종, 병종)
-기관사(갑종, 을종, 병종)
-기타(소형선박항해사, 소형선박기관사)

<변경후>
ㅇ보고기관수 : 4개지방 해난심판원(동해추가)
ㅇ보고양식해기원직명
-항해사(1급-6급 항해사)
-통신사(1급-3급 통신사)
-기관사(1급-6급 기관사)
-기타(소형선박조종사)

<변경사유>
ㅇ선박직원법 개정에 의거 해기사 면허가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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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1. 27.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130-22-07 → 11906)

○ 1997. 7. 22.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11617 → 12320)

○ 2008. 10. 1. 통계명칭 변경(해난사고현황 → 해양사고현황)

<변경사유>

-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1999.2.5.)되면서 통계명칭을 변경

○ 2011. 10. 6.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

ㅇ해양사고현황 통계작성 변경 승인

- 상선(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선)의 해양사고에 대해 내항선과 외항선별로 구분하여 통계표 작성 공표

<변경사유>

○상선(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선)을 내항선·외항선으로 구분, 해양사고 분석·공표 및 서비스 항목 확대

○ 2014. 2. 27.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통

계

표

사고

종류
- 조난 - 기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요령”제13조 개정(‘13.10.14)에 따른 변경

면허별

징계

현황

-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

-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
책, 업무정지 중 집행
유예

- 징계집행유예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 신설 필요

선박

톤수별

사고

현황

- 20톤미만
- 5톤미만
- 5~10톤미만
- 10~20톤미만

- 톤수분류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고려- 20톤～100톤미만

- 20톤~50톤
- 50톤~100톤

- 10,000톤이상
- 10,000~50,000톤
- 50,000톤 이상

해역별

사고

현황

- 11개 항목
․인천항
․장항‧군산항
․목포항
․여수‧광양항
․삼천포‧통영항
․마산‧진해항
․부산항
․부산-거제수역
․울산‧포항항
․동해‧속초‧삼척항
․제주‧서귀포항

- 14개 항목
․기존 11개
+
․대산항
․평택‧당진항
․기타 개항

- 기존 국내영해로 분류되었던 2개 항만을 별
도로 분류함으로써 각 항만별 안전대책 마련
등 정책지원 및 수요자의 편의 고려

(※`13년 통계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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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 25. 해난사고현황 통계표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표

1.해양사고 통계현황(통계표 25개)
2.충돌사고 현황(통계표 9개)
3.어선사고 현황(통계표 9개)
4.상선사고 현황(통계표10개)

* 통계표 53개

1.해난사고 현황(통계표 1개)→신규
2.해양사고 통계현황(통계표 25개)
3.충돌사고 현황(통계표 9개)
4.어선사고 현황(통계표 9개)
5.상선사고 현황(통계표 10개)

* 통계표 54개

- 선박관련 사고에 대해 우리 원 "
해양사고현황"과 (구)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통계"로 독립적인
통계를 생성하고 있었으나 유
사한 내용을 다른 통계명칭으
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신을 초래함

- 하지만 양 기관의 통계는 작성대
상과 목적이 달라 상호 일치될
수 없는 구조임

-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양 기
관의 통계를 통합하여 "해난사고
통계표"를 생성하고 각 기관에서
는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하부
통계를 생성

○ 2015. 3. 16.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표

1.해난사고 현황 1.해난사고현황 - 변동없음

2.해양사고 통계현황 중
- 표16-2 심판계류일수
: 10일 미만/ 10일~20일 미만/
20일~30일 미만/ 30일~40일
미만/ 40일 이상
- 표22 제목
: 대법원 소제기 현황

2.해양사고 통계현황 중
- 표16-2 심판계류일수
: 30일미만/ 30일~60일 미만/
60~90일 미만/ 90~120일 미만/
120일 이상

- 표 22 제목
: 고등법원 소제기 현황

- 표16-2 변경(세분화)
: 심판계류일수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고려

- 표22 제목 변경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고등
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통계표
제목 변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60호)

3.충돌사고 현황 3.충돌사고 현황 - 변동없음

4.어선사고 현황 4.어선사고 현황 - 변동없음

5.상선사고 현황 5.상선사고 현황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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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21.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작성

주기
월 년

o 자료 수집주기(월)와 작성주기(년)의 혼동으로 인한 정
정‧변경.
- 자료수집은 편의상 월단위로 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수
요 및 자료의 검증 등의 요인으로 실제 통계 생산은 연단
위임.

○ 2016. 8. 28.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12320 → 123020)

○ 2017. 12. 12.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표

□ 사고종류 : 안전저해 □ 사고종류 : 부유물감김
* 표4, 표8, 표9, 표11, 표14, 표
23-1, 표23-2, 표34, 표38, 표
40-1, 표40-2, 표42, 표46, 표
48-1, 표48-2에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13
조(사고의 종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선박용도 세분화

- 비어선 :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

- 어선

□ 선박용도 세분화

- 비어선 : ~, 수상레저기구
* 표6, 표8, 표10, 표22에 해당

- 어선: ① 일반어선(연·근해, 원양)
② 낚시어선

* 표33-2.「어선 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신설

□ 수요에 따라 기타선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별도 항목으로 생
성하며, 어선을 일반어선 및
낚시어선으로 세분화함

□ 선박총톤수별 세분화

- 어선 : 5톤 미만, 5~10톤 미만, ~,
500~1,000톤, 1000톤 이상, 미상

□ 선박총톤수별 세분화

- 어선 : 1톤미만, 1~2톤 미만,
2~5톤 미만, ~, 500톤 이상,
미상

* 표37에 해당

□ 수요에 따라 어선 해양사고 톤
수별 구간 조정

□ 기존 승인된 서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
159조제1항 관련 별지91호서식
(해양사고기록표)

□ 추가 서식 승인 요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
35조제1항 관련 별지10호서식
(질문조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35조
(질문조서의 작성) 신설 및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질문
조서” 서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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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사고종류별

 - ‘해양오염’은 ‘기타’에 포함 공표

○ 사고종류 : ‘해양오염’ 사고 공표

 - ‘해양오염’을 ‘기타’에서 분리공표

 * 표 3, 7, 13, 33, 41 (수정)

○ ‘해양오염’사고가 전복‧침몰 등 기

존 사고종류보다 건수가 많아 별도 

공표 필요(‘17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권고사항)

○ 선박국적 :　관련 통계표 없음 ○ 선박국적 : 표 신설

 - 사고발생 상위 8개 외국적선 및 

기타로 분류

 * 표 48 (신설)

○ 해양사고 발생추세의 세부분석 강

화(해양안전 관련 정책부서 의견반

영)

○ 선박총톤수별

 - 상선총톤수별 1만톤이상  : 2구간 

분류(1~5만미만, 5만이상)

 - 선박총톤수별 5톤미만 :  1구간 

분류(5미만)

○ 선박총톤수별 분류구간 세분화

 - 상선총톤수별 1만톤이상 : 4구간

으로 세분화(1~2만미만, 2~5만미

만, 5~10만미만, 10만∼)

 * 표 44 (수정)

 - 선박총톤수별 톤급 5톤미만 구간 : 

2구간 분류(2미만, 2~5미만)

 * 표 4 (수정)

○ 선박현황, 정책수요에 따른 세분화

 - 1만톤 이상 대형상선 다수(‘17 정

기통계품질진단 개선 권고사항)

 - 연근해 어선, 레저수상기구 등 소

형선박 톤급별 의무설치 장비 상

이(어선, 해양레저 관련 정책부서 

의견반영) 

○ 해역별

 - 국외해역 : 6 해역 분류(동해, 서

해, 남해, 일본수역, 동남아, 원

양)

○ 해역별 분류구간 일부 통합

 - 국외해역 : 4 해역 분류(동해, 서해, 

남해, 기타)

 * 표 2, 34, 42 (수정)

○ 기존 국외해역 분류 근거규정 부재 

및 동‧서‧남해 공해 제외 국외해역

의 통계수요 미미

○ 인명피해

 - 대상자별 구분 없음

○ 인명피해 인원정보 세분화

 - 인명피해의 인원정보를 선원과 여

객으로 구분하여 공표

 * 표 10 (수정)

○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세부분석 강

화(해양안전 관련 정책부서 의견반

영)

○ 사고원인별

 - 분류기준 2가지 혼재

 - 연도별표와 총괄표 공표

○ 사고원인별 분류기준 통일

 - 표 22-1을 기준으로 통일(대분류 

3개, 소분류 22개 항목)

 * (수정) 표 21, 22-2, 38, 39-2, 46, 

47 

 - 연도별표와 총괄표 통합 : 연도별

표에 ‘계’를 추가하고 총괄표는 삭

제, 표번호 및 제목 정리

 * (삭제) 표 22-1, 39-1, 46-1, 47-1

 * (표 번호 및 제목 변경)

  ‧ 표22-2 → 표22 「사고종류별 해양사

고 원인현황(재결분)」

  ‧ 표39-2 → 표39 「어선 해양사고 종

류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 표46-2 → 표46 「상선 해양사고 원

인별 현황(재결분)」

  ‧ 표47-2 → 표47 「상선 해양사고 종

류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 이용자 혼란 방지 및 중복 통계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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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 2025. 3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 해양사고 종류 중 ‘인명사상’ ○ 해양사고 종류 명칭 변경

 - 명칭변경 : ‘인명사상’→‘안전사고’

 * 표 3, 7, 8, 10, 13, 22, 33, 37, 39, 41, 

45, 47 (수정)

○ 사고종류로서 ‘인명사상’ 의 의미

가 불명확해 통계수요자 혼란 야

기하므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미 

구체화

○ 해난사고 통계

 - ‘해양사고’ 와 ‘해상조난사고’ 통

합 하여 표48로 공표

○ 해난사고 통계 : 삭제

 * 표 48 (삭제)

○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해양경찰청 

국가승인통계로 현재 해당기관에

서 별도 공표 중이며, 근거규정이 

달라 통계작성 대상이 다른 두 통

계를 통합하여 공표하는 것이 이용

자 혼란 야기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선박용도별

 - ‘수상레저기구’를 ‘비어선’에 포함    

   공표

○ 선박용도별

 - ‘수상레저기구’를 별도 구분 공표

 * 표 5, 9, 21, 23, 48 (수정)

○ 통계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도별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정책 등의 담당부서에 맞춘 해양사고  

  통계 제공이 필요함

○ 선박등록척수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건수현황

- ‘수상레저기구’ 미포함

- 두 가지표로 분리 공표

○ 선박등록척수 대비 해양사고 현황

- ‘수상레저기구’ 포함

- 선박등록척수 대비 해양사고 

발생척수 총괄표로 통합

 * 표 1-1(수정), 1-2 (삭제) 

○ 통계 이용자의 혼란 방지 및 중복    

  통계표 정리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심판계류일수

 - 연도별 심판계류일수 및 건당 평균 

계류일수

○ 선박용도별

 - 연도별 심판계류일수

○ 통계 이용 수요가 없고, 사건 당 

계류일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 

계류일수를 작성하는 것에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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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의 작성목적

○ 해양사고의 해역별 발생현황, 사고종류별 발생현황, 인명피해 등 해상 안전업무 등
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주된 활용분야

○ 해사안전정책에 활용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양사고 예보, 여객선사 우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등

○ 각종 사례집 및 연차보고서 게재

- 교통연차보고서, 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사고 주요통계

○ e-나라지표(www.index.go.kr) 자료

- 해역별, 사고종류별, 선박용도별, 연도별, 인명피해 등 통계자료 열람 가능

○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해사안전법에 의거해 5
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서는 전체 해양사고현황, 선박 사고율, 선종별, 톤급별, 사고
유형별, 지역별, 인명피해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해사안전정책 목표를 수립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검토

○ 해양경찰청에서 작성하는 해상조난사고(승인번호 제155009호, 2006.9.11.)
   - 조난사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수상에서 선

박의 안전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에 처한 상태로 해상조난사고와 비선박사고
등으로 분류되나, 우리원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해양사고를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의

   - 따라서, 우리 원의 해양사고와는 근거법 및 사고의 정의가 달라 별개의 통계임
○ (2013. 12) 해양사고 조사·통계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 해양안전심판원의 핵심 기능인 해양사고 조사 기능의 선진화, 해사안전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해양사고 통계 개선, 선원 산재 조사와 통계 생성 체제에 대한 방안 및 해양안전
심판원의 역량강화 전략 등을 마련

- 영국, 미국, 일본 등 국가별 해양사고 현황 및 해양사고 통계 사례 검토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 및 이용자 유형별 용도

○ 해양수산부 및 중앙행정기관 : 해상안전 정책 활용 및 해양사고 추세 파악

○ 지방자치단체(시도) : 관내 해양사고 추세 파악 및 해사안전기본계획 작성시 활용

○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 : 해사안전분야 연구 수행

○ 국민 및 기타 :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등 조업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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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개념 및 용어정의

○ 해양사고의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5809호)」 제2조
* 국제기준(IMO Res. MSC.255(84))의 정의와 동일함

○ 해양사고의 정의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 해양사고의 종류

-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

-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 좌초 : 해저 또는 수면하의 난파선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 전복 : 선박이 뒤집힌 것(충돌, 좌초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화재·폭발 : 맨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이나 전복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침몰 : 충돌이나 폭발 이외에 황천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기관손상 : 주기관(축계를 포함), 보조보일러 및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

- 추진축계 손상 : 추진축계, 추진기 또는 클러치(동력전달장치)가 손상된 것

- 조타장치 손상 :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 속구손상 : 속구 등이 손상된 것

- 인명사상 : 선박의 구조․설비,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은 것

- 안전저해 :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운항저해 : 사주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된 때

- 행방불명 : 선박의 존부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기타 보험관계기관 등에서 행방

불명으로 처리된 것

○ 선박의 종류

- 어선 : 정치망어선, 양식어업선, 통발어선, 낚시어선, 근해채낚기, 근해트롤, 근해봉수망 등

- 상선 :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 화물선 : 일반화물운송선, 컨테이너선, 석탄운반선, 자동차운반선, 냉동냉장운반선 등

- 여객선 : 카페리선, 화객선, 유람선, 내․외항정기 여객선, 내․외항부정기 여객선 등
(여객 13인 이상)

- 유조선 : 위험물운반선, 액화가스탱커선, 케미칼탱커선, 정제유운반선, 에틸렌운반선 등

- 예선 : 견인용예인선, 압항용예선, 이접안용예선, 기타 예선(예인선)

- 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 동력요트, 호버크래프트, 수면비행선박

- 기타선 : 부선, 준설선, 여객도선, 유선, 관용선, 해경정/군함, 어업지도선 등

- 내항선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선박

- 외항선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선박

□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개념 등에 대한 국제 또는 국내기준 비교

국내기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

해상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큰 틀의 사고종류는 대부분 해양사고 통계와 일치시켰으나, 일부 다른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차이 : 해양사고 통계는 비선박사고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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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적용 분류체계

□ 해양사고 현황 항목 분류 체계

구분 세부구분 통계자료항목

해양
사고

사고종류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폭발, 침몰, 기관손상, 추진축계 손상, 조타장치 손상,
속구손상, 인명사상, 안전저해, 운항저해, 행방불명

선박종류 어선, 상선,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기타선, 내항선, 외항선

선박피해 종류 전손, 중손, 경손

원인 종류

운항과실

출항준비 불량

수로조사 불충분

침로의 선정 유지불량

선위확인 소홀

조선 부적절

경계소홀

황천대비·대응 불량

묘박 계류의 부적절

항행법규 위반

복무감독 소홀

당직근무 태만

운항과실 기타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취급 불량 및 결함

선체, 기관설비 결함

기관설비 취급 불량

화기취급 불량, 전선노후, 합선

기타

여객, 화물의 적재 불량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승무원 배승 부적절

항해원조시설 등의 부적절

기상 등 불가항력

기타

□ 국내 또는 국제기준의 분류체계 사용 여부

○ 국내기준이나 국제기준이 없어 자체적으로 분류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의 구성

○ 해경이나 수협 등의 사고보고서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

사고 관리시스템에 사고내용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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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현황 보고양식>

별지 제4호서식(제19조제1항 관련)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 .

발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제목 해양사고발생보고서

작성일 . . .

작성자

사 건 번 호 □□－□□년－□□□호 B S : 부산해심, I C : 인천해심
MP : 목포해심, DH : 동해해심

해양사고접수일 □□□□년□□월□□일 통 보 기 관 □ 1)자체인지, 2)해경, 3)해양수산부,
4)시․군, 5)영사, 6)외국기관, 8)기타

사 건 명

해양사고 종류 □□ 11)충돌, 12)접촉, 13)좌초, 14)전복, 15)화재, 16)폭발, 17)침몰, 18)행방불명, 21)기관손상, 22)추진기손상, 23)키손
상, 24)속구손상, 31)조난, 41)시설물손상, 51)인명사상, 61)안전저해, 62)운항저해

해양사고 일시 □□□□년□□월□□일□□시□□분(현지시각 : □□일□□시□□분)

해양사고 장소 □위□□도□□분□□초, □경□□□도□□분□□초
( )기점 □□□도 방향 □□□.□마일

E)동, W)서, S)남, N)북
방향은 360방위 사용

해양사고 해역 □□□ 해양사고 발생지역 □□□

선 박 명 칭
선 박 국 적
선 종 □□ 1) 기선, 2) 범선, 3) 부선, 4) 수상항공기, 8) 기타, 9) 미상

선박
번호

상 선 □□□－□□□□□□ □□□－□□□□□□ □□□－□□□□□□

어 선 □□□□□□－□□□□□ □□□□□□－□□□□□ □□□□□□－□□□□□

진 수 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총 톤 수 □□□,□□□.톤 □□□,□□□.톤 □□□,□□□.톤
선 박 용 도 □□□□□□ □□□□□□ □□□□□□

소
유
자

명칭(성명)
대표자명 ※법인인경

우에만기재
외국선사는
국적을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피
해
상
황

선 박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인명(선원) 사망□□□명, 실종□□□
중상□□□명, 경상□□□

사망□□□명, 실종□□□
중상□□□명, 경상□□□

사망□□□명, 실종□□□
중상□□□명, 경상□□□

인명(기타) 사망□□□명, 실종□□□
중상□□□명, 경상□□□

사망□□□명, 실종□□□
중상□□□명, 경상□□□

사망□□□명, 실종□□□
중상□□□명, 경상□□□

사 고 정 도 □□ □□ □□

선박피해 구분 □□ □□ □□

운 항 구 분 □□□□ □□□□ □□□□

사고원인(추정) □□□□□□ □□□□□□ □□□□□□

사고당시 당직 □□□/□□□ 당직자 국적 □□□/□□□

사고당시 기상 □□□□

사 고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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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발생보고서 작성요령

․ 작성일, 작성자 : 해양사고발생보고서 작성일 및 작성자를 기재
․ 사 건 번 호 : 해양안전심판원 구분－년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

(예 : BS-93-001)
․ 해양사고접수일 : 해양사고사건 접수일을 기재
․ 통 보 기 관 : CODE의거 기재
․ 사 건 명 : 한글로 기재(한자 또는 영문 병기 불요)
․ 사 건 종 류 : CODE의거 기재
․ 해양사고 일시 : 한국시간 기준으로 기재(외국 발생사건은 현지시각 병기)
․ 해양사고 장소 : 위도, 경도는 영문CODE로 기재(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도시화프

로그램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요망)
( )기점은 한글로 기재, 방향은 360도 방위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예 : 북위 35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27분 32초)
(예 : (영도등대)기점 092도 방향 27.5마일)

․ 해양사고 해역 : CODE의거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별표 참조)
․ 해양사고발생지역 : CODE의거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별표 참조)
․ 선 박 명 칭 : 사건명의 선박순서에 의거 한글(외국선박은 영문대문자)로 기재,

미상시는 ‘선명미상선’이라 기재
관련선박이 3척을 초과할 경우는 2매를 사용하여 기재

․ 선 박 국 적 : 국가명을 기재
․ 선 종 : CODE의거 기재
․ 선 박 번 호 : 한국선박에 한하여 상선, 어선 구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선 령 : 선령을 숫자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총 톤 수 :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선 박 용 도 : CODE의거 기재
․ 소 유 자 : 명칭(성명) : 회사명칭 또는 선주성명을 기재(외국회사인 경우

영문으로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대표자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기재, 외국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국을 기재, 미상시는 ‘미상’을 기재

․ 피해상황, 사고정도, 운항구분, 사고원인(추정) : CODE의거 기재
․ 사고당시 당직현황 : 당직사관 및 부원 직책과 각각의 국적을 기재

․ 사고당시 기상현황 : 기상특보 종류 기재

․ 사 고 개 요 :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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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절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서식 변경

○ 통계청에 사전 협의 통한 변경 승인 공문 송부 → 통계청의 변경승인 회신 → 변경

□ 보고양식 변경 이력

○ 1981. 9. 15.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양식 변경 및 추가)

<변경전>
ㅇ양식변경
-해난심판처리상황 : 해난심판처리사항
-해난사고 종류별 선종별 현황(발생분)
-해난사고 선박톤수별 현황(재결분)
-해난사고 원인별 현황(재결분)
-해난사고 징계별 현황
-해난사고 해기원 현황(재결분)
-해난사고 인명피해 현황(발생분) :
해난사고 종류별 인명피해별
현황(발생분)

<변경후>
ㅇ양식변경
-해난심판처리상황 : 전년월의 이월사항 및 당월사항 추가
-해난사고 종류별 선종별 현황 : 종류별 사항과 복합적으로 기록
-해난사고 선박톤수별 현황 : 선종별 사항과 복합적으로 기록
-해난사고 원인별 현황 : 선종별 사항과 복합적으로 기록
-해난사고 징계별 현황 : 제2심의 징계사항 추가
-해난사고 해기원 현황 : 면허등급별 합계란을 추가하고 무면허난 삭제
-해난사고 인명피해 현황 : 인명피해 사항은 사망·실종·부상으로 분류

ㅇ양식추가
-해난사고연령별, 학력별, 승선경력별, 시간별, 외국선박과의현황(재결분)

<변경사유>
ㅇ누계로 표시됨으로 이월사항 및 당월의 상황을 함께 파악하기 위한 것임
ㅇ종류별을 선종별로 파악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기록
ㅇ제2심의징계사항이 통계로서 작성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추가
ㅇ면허등급별 합계를 파악 위해 추가하고 무면허는 징계별 사항에 권고로서 표시되기 때문에 삭제
ㅇ인명피해 사항을 사망, 실종, 부상 등의 종류별로 파악코자함
ㅇ연령별, 학력별, 승선경력별, 시간별, 외국선박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 1985. 12. 11.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

<변경전>
ㅇ보고기관수 : 3개지방 해난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ㅇ보고양식 해기원 직명
-항해사(갑종, 을종, 병종)
-통신사(갑종, 을종, 병종)
-기관사(갑종, 을종, 병종)
-기타(소형선박항해사, 소형선박기관사)

<변경후>
ㅇ보고기관수 : 4개지방 해난심판원(동해추가)
ㅇ보고양식해기원직명
-항해사(1급-6급 항해사)
-통신사(1급-3급 통신사)
-기관사(1급-6급 기관사)
-기타(소형선박조종사)

<변경사유>
ㅇ선박직원법 개정에 의거 해기사 면허가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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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공표항목에서 상선 해양사고 분석을 추가(변경 승인 : 2011. 10.)

변경 전 변경 후

○ 공표항목

- 일반 해양사고, 충돌사고, 어선 해양사고

○ 공표항목 변경

- 일반 해양사고, 충돌사고, 어선 해양사고

- 상선(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선) 해양사고 추가

<변경 사유>
상선(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선)을 내항선 및 외항선별로 구분하여 해양사고 분석․공표 및 서비스 항목 확대

○ 2014. 2. 27.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통

계

표

사고

종류
- 조난 - 기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요령”제13조 개정(‘13.10.14)에 따른 변경

면허별

징계

현황

-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

- 면허취소, 업무정지, 견
책, 업무정지 중 집행
유예

- 징계집행유예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 신설 필요

선박

톤수별

사고

현황

- 20톤미만
- 5톤미만
- 5~10톤미만
- 10~20톤미만

- 톤수분류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고려- 20톤～100톤미만

- 20톤~50톤
- 50톤~100톤

- 10,000톤이상
- 10,000~50,000톤
- 50,000톤 이상

해역별

사고

현황

- 11개 항목
․인천항
․장항‧군산항
․목포항
․여수‧광양항
․삼천포‧통영항
․마산‧진해항
․부산항
․부산-거제수역
․울산‧포항항
․동해‧속초‧삼척항
․제주‧서귀포항

- 14개 항목
․기존 11개
+
․대산항
․평택‧당진항
․기타 개항

- 기존 국내영해로 분류되었던 2개 항만을 별
도로 분류함으로써 각 항만별 안전대책 마련
등 정책지원 및 수요자의 편의 고려

(※`13년 통계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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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 25. 해난사고현황 통계표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표

1.해양사고 통계현황(통계표 25개)
2.충돌사고 현황(통계표 9개)
3.어선사고 현황(통계표 9개)
4.상선사고 현황(통계표10개)

* 통계표 53개

1.해난사고 현황(통계표 1개)→신규
2.해양사고 통계현황(통계표 25개)
3.충돌사고 현황(통계표 9개)
4.어선사고 현황(통계표 9개)
5.상선사고 현황(통계표 10개)

* 통계표 54개

- 선박관련 사고에 대해 우리 원 "
해양사고현황"과 (구)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통계"로 독립적인
통계를 생성하고 있었으나 유
사한 내용을 다른 통계명칭으
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신을 초래함

- 하지만 양 기관의 통계는 작성대
상과 목적이 달라 상호 일치될
수 없는 구조임

-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양 기
관의 통계를 통합하여 "해난사고
통계표"를 생성하고 각 기관에서
는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하부
통계를 생성

○ 2015. 3. 16.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표

1.해난사고 현황 1.해난사고현황 - 변동없음

2.해양사고 통계현황 중
- 표16-2 심판계류일수
: 10일 미만/ 10일~20일 미만/
20일~30일 미만/ 30일~40일
미만/ 40일 이상
- 표22 제목
: 대법원 소제기 현황

2.해양사고 통계현황 중
- 표16-2 심판계류일수
: 30일미만/ 30일~60일 미만/
60~90일 미만/ 90~120일 미만/
120일 이상

- 표 22 제목
: 고등법원 소제기 현황

- 표16-2 변경(세분화)
: 심판계류일수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
고려

- 표22 제목 변경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고등
법원으로 바뀜에 따라 통계표
제목 변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60호)

3.충돌사고 현황 3.충돌사고 현황 - 변동없음

4.어선사고 현황 4.어선사고 현황 - 변동없음

5.상선사고 현황 5.상선사고 현황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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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21.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작성

주기
월 년

o 자료 수집주기(월)와 작성주기(년)의 혼동으로 인한 정
정‧변경.
- 자료수집은 편의상 월단위로 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수
요 및 자료의 검증 등의 요인으로 실제 통계 생산은 연단
위임.

○ 2016. 8. 28.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12320 → 123020)

○ 2017. 12. 12. 통계작성 변경승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표

□ 사고종류 : 안전저해 □ 사고종류 : 부유물감김
* 표4, 표8, 표9, 표11, 표14, 표
23-1, 표23-2, 표34, 표38, 표
40-1, 표40-2, 표42, 표46, 표
48-1, 표48-2에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13
조(사고의 종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선박용도 세분화

- 비어선 :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

- 어선

□ 선박용도 세분화

- 비어선 : ~, 수상레저기구
* 표6, 표8, 표10, 표22에 해당

- 어선: ① 일반어선(연·근해, 원양)
② 낚시어선

* 표33-2.「어선 용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신설

□ 수요에 따라 기타선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별도 항목으로 생
성하며, 어선을 일반어선 및
낚시어선으로 세분화함

□ 선박총톤수별 세분화

- 어선 : 5톤 미만, 5~10톤 미만, ~,
500~1,000톤, 1000톤 이상, 미상

□ 선박총톤수별 세분화

- 어선 : 1톤미만, 1~2톤 미만,
2~5톤 미만, ~, 500톤 이상,
미상

* 표37에 해당

□ 수요에 따라 어선 해양사고 톤
수별 구간 조정

□ 기존 승인된 서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
159조제1항 관련 별지91호서식
(해양사고기록표)

□ 추가 서식 승인 요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
35조제1항 관련 별지10호서식
(질문조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35조
(질문조서의 작성) 신설 및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질문
조서” 서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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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사고종류별

 - ‘해양오염’은 ‘기타’에 포함 공표

○ 사고종류 : ‘해양오염’ 사고 공표

 - ‘해양오염’을 ‘기타’에서 분리공표

 * 표 3, 7, 13, 33, 41 (수정)

○ ‘해양오염’사고가 전복‧침몰 등 기

존 사고종류보다 건수가 많아 별도 

공표 필요(‘17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권고사항)

○ 선박국적 :　관련 통계표 없음 ○ 선박국적 : 표 신설

 - 사고발생 상위 8개 외국적선 및 

기타로 분류

 * 표 48 (신설)

○ 해양사고 발생추세의 세부분석 강

화(해양안전 관련 정책부서 의견반

영)

○ 선박총톤수별

 - 상선총톤수별 1만톤이상  : 2구간 

분류(1~5만미만, 5만이상)

 - 선박총톤수별 5톤미만 :  1구간 

분류(5미만)

○ 선박총톤수별 분류구간 세분화

 - 상선총톤수별 1만톤이상 : 4구간

으로 세분화(1~2만미만, 2~5만미

만, 5~10만미만, 10만∼)

 * 표 44 (수정)

 - 선박총톤수별 톤급 5톤미만 구간 : 

2구간 분류(2미만, 2~5미만)

 * 표 4 (수정)

○ 선박현황, 정책수요에 따른 세분화

 - 1만톤 이상 대형상선 다수(‘17 정

기통계품질진단 개선 권고사항)

 - 연근해 어선, 레저수상기구 등 소

형선박 톤급별 의무설치 장비 상

이(어선, 해양레저 관련 정책부서 

의견반영) 

○ 해역별

 - 국외해역 : 6 해역 분류(동해, 서

해, 남해, 일본수역, 동남아, 원

양)

○ 해역별 분류구간 일부 통합

 - 국외해역 : 4 해역 분류(동해, 서해, 

남해, 기타)

 * 표 2, 34, 42 (수정)

○ 기존 국외해역 분류 근거규정 부재 

및 동‧서‧남해 공해 제외 국외해역

의 통계수요 미미

○ 인명피해

 - 대상자별 구분 없음

○ 인명피해 인원정보 세분화

 - 인명피해의 인원정보를 선원과 여

객으로 구분하여 공표

 * 표 10 (수정)

○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세부분석 강

화(해양안전 관련 정책부서 의견반

영)

○ 사고원인별

 - 분류기준 2가지 혼재

 - 연도별표와 총괄표 공표

○ 사고원인별 분류기준 통일

 - 표 22-1을 기준으로 통일(대분류 

3개, 소분류 22개 항목)

 * (수정) 표 21, 22-2, 38, 39-2, 46, 

47 

 - 연도별표와 총괄표 통합 : 연도별

표에 ‘계’를 추가하고 총괄표는 삭

제, 표번호 및 제목 정리

 * (삭제) 표 22-1, 39-1, 46-1, 47-1

 * (표 번호 및 제목 변경)

  ‧ 표22-2 → 표22 「사고종류별 해양사

고 원인현황(재결분)」

  ‧ 표39-2 → 표39 「어선 해양사고 종

류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 표46-2 → 표46 「상선 해양사고 원

인별 현황(재결분)」

  ‧ 표47-2 → 표47 「상선 해양사고 종

류별 사고원인현황(재결분)」

○ 이용자 혼란 방지 및 중복 통계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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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 2025. 3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 법률에 근거한 해양사고의 정의에 따라 시스템에 통보 및 접수 받은 사고

○ 사고를 조사하여 해양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양사고 정보시스템에 기록

□ 통계작성대상

○ 사고종류별, 선박총톤수별, 선박용도별, 시간, 해역 등 발생현황

○ 조사, 심판현황, 면허징계현황, 사고원인 등 원인규명 활동 현황

○ 해양사고 종류 중 ‘인명사상’ ○ 해양사고 종류 명칭 변경

 - 명칭변경 : ‘인명사상’→‘안전사고’

 * 표 3, 7, 8, 10, 13, 22, 33, 37, 39, 41, 

45, 47 (수정)

○ 사고종류로서 ‘인명사상’ 의 의미

가 불명확해 통계수요자 혼란 야

기하므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미 

구체화

○ 해난사고 통계

 - ‘해양사고’ 와 ‘해상조난사고’ 통

합 하여 표48로 공표

○ 해난사고 통계 : 삭제

 * 표 48 (삭제)

○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해양경찰청 

국가승인통계로 현재 해당기관에

서 별도 공표 중이며, 근거규정이 

달라 통계작성 대상이 다른 두 통

계를 통합하여 공표하는 것이 이용

자 혼란 야기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선박용도별

 - ‘수상레저기구’를 ‘비어선’에 포함    

   공표

○ 선박용도별

 - ‘수상레저기구’를 별도 구분 공표

 * 표 5, 9, 21, 23, 48 (수정)

○ 통계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도별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정책 등의 담당부서에 맞춘 해양사고  

  통계 제공이 필요함

○ 선박등록척수대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건수현황

- ‘수상레저기구’ 미포함

- 두 가지표로 분리 공표

○ 선박등록척수 대비 해양사고 현황

- ‘수상레저기구’ 포함

- 선박등록척수 대비 해양사고 

발생척수 총괄표로 통합

 * 표 1-1(수정), 1-2 (삭제) 

○ 통계 이용자의 혼란 방지 및 중복    

  통계표 정리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심판계류일수

 - 연도별 심판계류일수 및 건당 평균 

계류일수

○ 선박용도별

 - 연도별 심판계류일수

○ 통계 이용 수요가 없고, 사건 당 

계류일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 

계류일수를 작성하는 것에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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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도별, 시간대, 시정상태, 해역, 초인거리 등 충돌사고 발생 현황

○ 사고종류별, 해역, 시간, 총톤수, 원인별 등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

○ 상선 운항해역별(내항선, 외항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비해당사건*은 제외

* (표) 비해당사건의 정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제22조(비해당사건의 처리)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해당사건으로 구분한다.

1. 한국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2. 기선으로 건조된 선박 또는 건조중인 선박 중 진수된 후라도 기관 등 추진장치, 운항에 필요한 설비 등이

미흡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의 단독 사고

3. 수리를 위하여 조선소 또는 육지에 입거·상가·양륙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

4. 상륙 등을 위하여 본선의 단정·보트 등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5. 부유물감김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해상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6. 기관손상사고 등 발생 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7. 연료 부족 등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선박에 손상이나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른

선박에 의해 피예인된 경우에는 운항저해로 본다.

8. 계류 중인 선박의 단순 실종 또는 통신두절 등에 따라 실종으로 오인된 경우

9. 지병에 의하거나 휴식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인명사상사고

10. 자살, 방화, 투기, 방류 등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해양사고

11. 선명·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양사고 조사가 곤란한 수상레저기구 등 그 밖에 선박의 경미한 사고

3. 통계작성 개편

□ 해양사고 현황 개선 방안

○ 정책에의 활용도 개선을 위해 통계항목을 체계화하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입력하는

업무절차의 표준화를 위해 반기별 회의 및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

□ 해양사고 현황 작성 개편을 위한 연구 수행

○ (2013. 12) 해양사고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 해양안전심판원의 핵심 기능인 해양사고 조사 기능의 선진화, 해사안전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해양사고 통계 개선, 선원 산재 조사와 통계 생성 체제에 대한 방안 및 해양안전

심판원의 역량강화 전략 등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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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 체계

□ 자료수집 체계

추진단계 업무내용 기관

사고 접수 ○ (사고 통보) 해양경찰청, 수협 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전파 ○ 상황보고서(해경), 사고발생보고서(수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현장 조사 ○ 관련자 면담조사, 원인파악, 심판청구 결정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담당 조사관)

자료 입력
○ 지방해심별로 관할 사고내역을 해양사고 관리시스

템에 입력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월별 확인
○ 월별로 데이터 확인

- 해경 및 수협 사고 자료 대조․확인 등
- 데이터 입력 오류 검증 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정 내역 통보
○ 대조․확인 결과 우리원에 미통보된 사고내역 알림

및 데이터 입력 오류 내역 수정 요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정 및

추가자료 요청

○ 데이터 입력 오류 수정 및 미통보 사고 목록을 관할

해경서에 자료 요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관할 지방해경서 등

추가 입력 ○ 미통보분을 제출받아 시스템에 추가 입력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최종 확인 ○ 최종 확인 후 통계 작업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 생성 자료 입력 및 관리 자료 집계 및 분석·공표

해경 및 수협 등 사고 발생통보에

따른 사고 접수 및 조사

해양사고 관리시스템에 조사

내용 입력

중앙해심에서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집계

→ 오류검증 → 지방해심에 수정보완 및

누락 사건 입력요청 → 분석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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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 내용

□ 최초 보고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점검 등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자체적 오류점검

- 사건번호(중복 체크), 해양사고장소(위경도 입력시 전자해도 팝업으로 발생해역(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있음), 선박용도(팝업으로 선택), 인명피해상황(사망실종부상자의 총 명수와

내국인외국인 피해인원, 성별 피해인원의 합계를 체크하여 일치하는지 확인), 사고종류가

인명사상사고일 경우 인명피해 상황의 미입력 경우에 저장이 안됨

구분 주요 내용

사고조사

일반조사
- 사고접수, 현장조사, 신문조서 작성, 해양사고관리시스템 입력, 심판청구, 의견진술, 심판 참여(조사관)

특별조사
- 사고접수, 현장조사, 인터뷰, 사고보고서 작성, 평가위원회 개최, 관계국가 의견조회, 조사보고서
공표, IMO GISIS 제출

예방

- 월별 예보(최근 5년간 해당 월 분석)
- 계절별 취약시기별 예보(5회)
- 해양사고 사례 및 교훈 동영상 제작 배포
- 해야사고 사례 책자 제작 배표
- 유관기관 해양사고 사례 교육

통계

- 연간 통계 공표
- 월별 통계 집계 및 배포
- 통계표(54종) 관리
- 통계표 변경 관련 통계청 협의 및 승인
- 국회 요구 통계 제출

기타

- 조사 규정 정비
- 분기별 조사업무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 조사장비 관리
- 준해양사고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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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중앙해양안전심판원 훈령

제81호, 2017.01.31. 일부개정) 제5장 조사관 교육·훈련에 의거 중앙해양안전심판

원에 처음으로 발령받은 조사관은 해양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초임

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위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해양사고 조사 관련 교육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실시하는 조사관·심판관 신규·전문교육 또는 세미나 등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방안

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해양사고 현황은 매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자료 입력에 대해 관리·검증하고, 통계

공표를 익년도 3월에 하므로, 그 사이 시간동안 데이터 점검 및 보완 등의 절차를 취

하고 있어 완료시점 미준수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음.

□ 기입요령 및 기입 시 유의사항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시스템 이용방법 및 입력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방안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오작동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의 오작동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담당 업체에 연락하여 조치 및

타 해심에 그 내역을 통보, 재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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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양식 견본

□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

○ 주요 질의응답은 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보고 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 처리지침

  ○ 대조․확인 결과 우리원에 미통보된 사고내역을 지방해심에 알리고 데이터 입력 오류

내역 수정 요청

  ○ 데이터 입력 오류 수정 및 미통보 사고 목록을 관할 해경서에 자료 요청
  ○ 미통보분을 제출받아 시스템에 추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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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해양사고현황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

: 등록선박통계(해양수산부), 해상조난사고통계(해양경찰청) 등

○ 타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해양사고현황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

○ 선박등록척수와 해양사고 발생척수로 해양사고 발생률 계산

□ 행정자료 이용 제약여부 및 이용제약 사유에 대한 설명

○ 등록선박통계의 경우, 해양사고 현황과 공표시기가 달라서 해양사고 발생률에 즉각

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행정자료 활용 내용이나 항목

○ 해난사고 통계(연도별 어선 종류별 척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통합하여 공표

○ 연도별 선박등록척수

- 선박등록척수와 해양사고 발생척수로 해양사고 발생률 계산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원래 수집 목적, 내용, 과정, 방법, 수집 및 관리기관, 유지관리 방법,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

※ 등록선박통계
○ 수집 목적 : 각 지방청별 등록된 선박의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선박수급계획과 해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집 내용 : 선박종류별(여객선, 화물선, 예선, 부선, 기타선), 톤급별, 선령별
○ 수집 과정 및 방법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수집 및 관리 기관 : 해양수산부

※ 해상조난사고통계
○ 수집 목적 : 국내외 해상조난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정부 공식

통계로서 해양경비 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집 내용 : 해상조난사고 발생 현황(발생 및 구조, 사고유형별, 선종별, 원인별, 해역별, 기상별, 시기별,

시간대별, 톤수별, 선질별, 관서별, 구조기관별), 해상조난사고 피해현황(인명피해, 선박피해)
○ 수집 과정 : 해상조난사고 발생→관할해양경찰서→해양경찰청 통계시스템 입력→통계생성→대외제공
○ 수집 및 관리 기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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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의 입수방법 및 경로

○ 등록선박통계(해양수산부)

- (입수방법, 경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포털 이용

- (입수주기) 연1회(해양사고 현황 작업과정에서 입수)

○ 해상조난사고통계(해양경찰청)

- (입수방법, 경로) 통계청 KOSIS 시스템 이용

- (입수주기) 연1회(해양사고 현황 작업과정에서 입수)

□ (법적근거) 통계법

 ○ 「통계법」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행정자료의 보완

: 등록선박통계 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현황의 선박등록척수 대비 해양사고 척수를 산출,

해양사고 발생률(표1-1) 등 통계표 작성에 활용하고, 해상조난사고통계 자료확보를 통해

미통보로 인한 미접수 사건의 등록 및 세부 사고 내용 검수 등 통계작성 자료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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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및 코드체계

○ 해양사고 관리시스템(내부망, 티베로 기반)을 통해 엑셀 및 도표로 출력하고 있음

- 관리시스템의 각 항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통계항목을 입력함

○ (사건번호코드) 관할해심(2자리)+발생년도(4자리)+순번(4자리)로 구성

(관할해심코드) BS : 부산해심, IC : 인천해심, MP : 목포해심, DH : 동해해심

○ (진행상황코드)

01 조사
02 1심청구
03 1심심판
04 1심재결
05 2심청구
06 2심심판
07 2심재결
08 불필요
09 시효
11 관할이전
13 비해당

□ 자료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방법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내부망)에 입력하고 있음

○ 입력 시 오류점검

- 시스템에 필수항목 미입력시 오류메시지 및 저장불가 → 자료 추가입력 후 저장 가능

- 통계담당자가 시스템에 월단위로 통계항목의 누락 및 오입력 점검 및 오류 확인

- 연간통계생성 시에 다시 한번 통계항목의 오입력을 점검·수정 후 재집계 및 통계생성

○ 입력매뉴얼 : 별도붙임

○ 자료입력 교육 일정 및 방법

- 교육계획 : 신규 및 전입직원 대상 매년 실시

- 교육대상 : 공무원

- 교육회수 : 연 1회

- 교육내용 : 해양사고 통계의 구성 및 분류체계,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사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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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내검

□ 해양사고 현황 자료집계 절차

○ 해양사고 관리시스템에 중앙해심 통계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통계 집계 및 마감을 진행

- 집계 후 엑셀을 이용하여 통계상 오류 유무를 확인

- 집계된 통계수치가 문제가 없는 경우 통계 탭의 통계마감 버튼을 눌러 전년도 통계를 마감

(마감 후 통계 수치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통계 마감해제 처리를 한 후 재집계 필요)

□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중복) 신고·접수시 사건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없음

○ (누락) 관리시스템에서 필수항목 미입력시 오류메시지가 나타나며 저장이 불가 →

자료를 추가로 입력한 후 저장 가능

□ 해양사고 현황 내검요령

○ 해양사고 종류별, 선박용도별, 해역별 등

- 사건명과 사고종류 및 선박용도를 비교

- 엑셀 등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상값 수작업 확인

- 해양사고 위치정보도를 통해 위경도 좌표 점검

□ 전산내검

ㅇ 범위내검의 적용대상 적용내용
- 해양사고 발생해역, 해양사고 발생지역, 위경도 60이상 입력시 오류

ㅇ 논리내검의 적용대상 적용내용
- 사고종류가 안전저해인 사건의 경우 해상부유물이 0인 경우 저장 불가
인명사상사고인데 인명피해인원이 0인 경우 저장불가
인명피해의 합계와 내외국인 인명피해, 성별인명피해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오류메시지 발생

□ 집계된 자료를 통계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내용

○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통계표 형태로 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됨

□ 통계표 작성

○ 최종 취합된 54종의 해양사고 현황 통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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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응답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 조사가 어렵거나 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미상으로 처리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통계담당자는 연간 통계자료 작성 이전에 매월 통계자료를 점검·확인하여 데이터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방안전심판원에 검토·수정 요청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특히 작년도 동기대비와 비교하여 추세가 특이한 경우도 보완을 요청



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해양사고 현황 주요 통계표

□ 통계표 등 이용시 주의사항

○ 수치해석 방법

- 단위는 사고종류별, 해역별, 시간대별 등은 사고건수(건단위) 기준, 선박용도별, 선박

규모별 등은 사고척수(척단위) 기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인원수(명단위)로 구분

○ 이용상 유의점

- 본 지표의 결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에 의한 수치이며, 발생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 기준, 재결분에 대해서는 재결*일 기준 수치임

* 재결(裁決) :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및 심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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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관련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 해양사고현황은 성별로 공표하는 항목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작성대상 기간 : 매년 1.1~12.31

□ 공표 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3월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및 공표방법

○ 공표일정 게시 : 통계설명자료(http://www.narastat.kr/) => 작성기준년도 익년 3월

○ 공표방법

- 인터넷 :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에 공개

* 해양안전심판원 : www.kmst.go.kr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 www.stat.mof.go.kr

* e-나라지표 : www.index.go.kr

* 국가통계포털 : kosis.kr

□ 공개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시기(인터넷공표 기준)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

구분 공표계획 공표 자료명 실제공표시기
2024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25. 3. 24.
2023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24. 3. 15.
2022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23. 3. 15.
2021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22. 3. 22.
2020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21. 3. 19.
2019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20. 3. 16.
2018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19. 3. 28.
2017년 익년 3월 해양사고 현황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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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양사고 통계 수치 보정 작업 1회 실시

- 2008년~2014년 간 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되지 않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상조난

사고’를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반영‧보정하여 2015. 3. 27.에 공표

- 이후로는 월 단위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상조난사고’ 자료를 반영하고 있음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시계열 단절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 외국에서 동일 목적의 통계

1) 영국

○ MAIB (영국 해양사고 조사기관)

- marine accident statistics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ib-annual-report-2015

◦ 담당기관: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MAIB), 독립기구

◦ 관련법령(규정): The Merchant Shipping (Accident Reporting and Investigation)

Regulations 2012

◦ “해양사고(marine casualty)"는 선박의 운항(operation of a ship)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적용대상범위

- 해양사고에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은 해양사고조사부(MAIB;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에서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관련된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발행하고 있음

- 1) 유람선 및 2) 레저선박(나용선 형태), 그리고 3)길이가 8m 미만이고 내륙수로 또는 항만 내에서 상
업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제외한 영국적선(단, 2, 3에 해당되는 선박 중 폭발, 화재, 사망, 중상, 동
력선박의 전복, 심각한 오염일 경우에는 해양사고에 포함)

- 영국 해상영역 내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 사망(death) 또는 중상(serious injury)
-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손실(loss of a person from a ship)
- 선박 손실 (the loss, presumed loss or abandonment of a ship)
- 선박의 물질적 피해 (material damage to a ship)
- 선박좌초 또는 기능불능, 선박 충돌
- 선박으로 인한 해양기반시설물 물질적 피해(이로 인해 해당선박, 다른 선박, 또는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처할 수 있는 상황)

- 해양오염 (또는 선박 손상 및 선박간의 손상으로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오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ib-annual-repor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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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조사 보고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은 다음과 같음

- 해양사고 주요 개요, 선박 상세정보, 선원 사상정보, 사고관련 기타 질문사항, 선원

인적정보, 사고관련 분류코드 정보 등을 양식화하여 사용

< 영국의 해양사고 조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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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담당기관: 미국 해양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와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가 담당하는데 서로 독립적인 기구

◦ 관련법령(규정): 1974년 독립안전위원회법

◦ 사고절차: 미국의 해양사고조사 절차는 IMO가 제시하는 사고조사절차를 바탕으로 조

사체계를 구성함

◦ 사고정의: 미국의 해안경비대의 경우, 해양사고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하고 있음 (46 U.S.C 6101)

- 중대한 해양사고(Major Marine Casualty)

- 관공선/민간선 사고(Public/Non-public Vessel Casualty)

- 중요한 해양사고(Significant Marine Casualty)

- 일반 준사고(Routine Incident)

3) 일본

◦ 담당기관: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JTSB), 독립기구

◦ 관련법령(규정): Act for Establishment of the Japan Transport Safety Board(Act No.

113 of October 12, 1973)

◦ 사고 발생시 조사절차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사고발생 및 인지 단계

- 2단계: 조사전문가 파견

- 3단계: 사고자료수집(목격자 인터뷰 등 실시)

- 4단계: 사고원인분석 및 보고서(초안)작성

- 5단계: 위원회 소집(필요시 청문회 개최)

- 6단계: 최종보고서 승인(필요시 사고결과에 대한 권고사항)

◦ 해양사고정의 및 조사대상(Paragraph 5, Article 2 of the Act for Establishment of the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 선박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의 손상 또는 선박이외 시설의 손상

- 선박건조·장비·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

4) 호주

◦ 담당기관: Australian Transportation Safety Bureau(ATSB), 독립기구

◦ 관련법령(규정): Transport Safety Investigation Act 2003(Act No. 18 of 2003 as amended)

◦ 선박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 1)여객선, 2)화물상선, 3)비영리선박

◦ 호주는 SIIMS(Safety Investigation Information Modes and Systems)라 불리는 조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전문가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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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marine accident)"는 navigable waters내에서 운용 중인 선박이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the loss of life of, or injury to, any person

on board the vessel)

-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손실(the loss of a person from the vessel)

-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부상 또는 사망(the loss of life or injury to a person that is

caused by the vessel)

- 선박의 손실 또는 손실추정(the loss, or presumed loss, of the vessel(including the

sinking or abandonment of the vessel))

- 선박의 전복, 좌초, 또는 침수(the capsizing, grounding or flooding of the vessel)

- 선박의 충돌(the collision of the vessel with another vessel or with any object)

- 해상에서 선박기능불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the vessel being disabled at sea (in

any case in which it requires assistance))

-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any fire on board the vessel)

- 선박에 의해 발생한 손상 및 피해(any damage being caused to the vessel (including

any structural failure))

- 선박 및 선박에서 방출된 물질에 의해 발생한 환경적 피해(any damage to the

environment caused by the vessel or by any substance on, or discharged from, the vessel)

- 준해양사고 중 위에 언급된 항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5) 중국

◦ 담당기관: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중국 교통운수부 직속기구

◦ 통계 주관기관 : 교통부 주관, 각 지방 해사국은 각 관할 지역의 통계 실무 담당

◦ 관련법령(규정): 수상교통사고 통계방법(水上交通事故统计办法)

*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통계적용 대상 선박(제2조)

- 중국 연해 수역 및 내하 통항수역에서 발생하는 수상교통사고

- 역외 수역에서 발생한 중국적 선박의 수상교통사고

◦ 수상교통사고 종류(제5조) : 선박*과 관련한 다음의 사고

- 1)충돌, 2)좌주, 3)좌초, 4)접촉, 5)침수, 6)화재 및 폭발, 7)풍재(风灾), 8)침몰(自沉), 9)

기타 인명 사상 및 직접적 경제손실을 야기하는 수상교통사고

* 선박 : 각종 배수(排水) 또는 비배수 선박, 보트, 뗏목, 수상비행기계장치, 잠수기(潜水器), 수상

이동장치(maritime mobile device)

□ 국제기구 등에 통계자료 제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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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해상조난사고통계

○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의 국내외 해상조난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통계로서

해양경비 안전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 : 2006년 통계청 승인(제155007호)

□ 통계 수치의 차이 이유

○ 해상조난사고와 해양사고의 근거 법령 차이

- 해양사고 통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해상조난사고 통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해양사고통계와 조난사고통계 사고 정의 차이

◦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대상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해양경찰청의 조난사고 대상

- 선박사고, 비선박사고, 레저기구사고로 구분하며 사고대상은 다음과 같음

- 선박사고 : 선박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등 선박에 발생한 물리적 사고

(1차 발생원인)로 인하여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

- 비선박사고 : 선박 자체에 물리적 사고가 없는 인명사고(추락, 부상, 실종, 응급환자 등),

수상레저활동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 레저기구사고 : 선박 비선박사고에 포함된 수상레저기구 사고만 별도 관리

◦ 사고정의의 차이점

- 해양사고 대상 및 범위에는 선박의 피해가 없더라도 작업 중 선원부상 및 사망사고,

단순 기름유출 사고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청에서는 불포함

- 해양사고의 정의가 해경의 선박사고 정의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며, 카누, 딩기 등

레저기구의 차이가 큼

5. 일회성 수정

○ 해양사고 통계 수치 보정 작업 1회 실시

- 2008년~2014년 간 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되지 않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상조난

사고’를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반영‧보정하여 2015. 3. 27.에 공표

- 이후로는 월단위로 해양사고 데이터를 비교하여 미통보 사건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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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통계작성 기본계획 : 없음

○ 업무편람 : 현재 개정 진행중

○ 자료수집 방법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에 입력

○ 현장조사관리 : 해당없음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관련 웹사이트에 등재, 해양수산부 통계연보에 게재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서비스 제공자료 유형

○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

- 해양안전심판원(www.kmst.go.kr), 해양수산부(www.mof.go.kr)

○ 통계자료

- 해양수산통계(www.stat.mof.go.kr/statPortal), e-나라지표(www.index.go.kr), 통계청

(kosis.kr)

 2-2 연락처 정보

□ 해양사고현황 통계 담당부서 정보

○ 통계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화번호 : 044-200-6126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설명자료 소재정보
○ 통계메타 DB

- www.index.go.kr (e-나라지표)

- www.mof.go.kr/statportal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 통계설명자료
- www.index.go.kr (e-나라지표)

- www.kosis.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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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18년부터 해양사고 현황 통계 오픈 포맷(csv) 제공 중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

○ 수집(조사)과정 : 조사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인적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보유하고 있음. 자료접근은 조사의 경우 조사관(보)만 접근 가능함

○ 자료처리과정 : 해양사고 관리시스템에 조사관보가 통계 생성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있음(사용자별 접속·조회 관련 로그 생성, 관리)

○ 자료보관과정 : 집계된 통계자료는 개인 식별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

하며, 재결서의 경우 인적정보는 전부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함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 자료는 취합자료이므로 응답자 식별 불가능

○ 공표자료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표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원시자료는 해양안전심판원 서버에 보관되며, 접근은 담당자만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백업파일을 형성함. 또한 담당자별 관리시스템의 접근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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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 인원 구체적인 통계업무 근속년수

서기관 1명 총괄 약 2년

사무관 1명 기획·분석·결과공표 약 3년

주무관 1명 자료처리·분석·결과공표 약 1년

□ 최근 3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역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일정 참여인원(명)

자체통계품질진단 소집교육 통계청 2024.08. 1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리(PC) 통계청 2023.11. 1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리(PC) 통계청 2022.11. 1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리(PC) 통계청 2021.08. 1

2. 사업예산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 정보화 사업 용역을 통한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 해양사고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효과적인 해양사고 통계 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 사업예산 증액(편성) 필요성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속 및 통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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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시스템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 정보화 사업 용역을 통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중

- 시스템명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 유지보수 : 외부용역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종류 등

SW 서버 규격 OS 미들웨어

개발SW HP Proliant DL 360 G5 CPU:8, HDD600GB windows server apache tomcat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품질 제고

품질관리 추진 주요내용

· 담당자 전문교육 참가

· 정기적인 데이터 검증(월별, 반기별)

· 해양사고예방 정책협의회, 통계개선 간담회 등 개최

· 해양사고현황통계 개선 연구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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